
[별  5] <개  2013.2.5>

옥내 장소의 위치·구조 및 설비의 ( 29조 )

Ⅰ. 내 장소  (Ⅱ  Ⅲ  규 에  것  외 다)

1. 내 장소는 별  4 Ⅰ  규 에 여 안 거리를 어야 다. 다만, 

다  각목  1에 해당 는 내 장소는 안 거리를 지 아니   있다.

가. 4  는 동식  험  장 는 취 는 내 장

소  그 량이 지 량  20  미만인 것

나. 6  험  장 는 취 는 내 장소

다. 지 량  20 ( 나  장창고  닥면 이 150㎡ 이 인 경우에

는 50 ) 이  험  장 는 취 는 내 장소  다  

에 합  것

1) 장창고  벽· · 닥·보  지붕이 내 구조인 것

2) 장창고  출입구에 시  열  있는 자동폐쇄 식  갑종

이 어 있  것

3) 장창고에 창  지 아니  것

2. 내 장소  주 에는 그 장 는 취 는 험  량에 라 

다  에   공지를 보 여야 다. 다만, 지 량  20 를 

과 는 내 장소  동일  부지내에 있는 다른 내 장소  사이에

는 동 에 는 공지   3분  1(당해 가 3m 미만인 경우에

는 3m)  공지를 보   있다.

장 는 취 는 험  량

공지  

벽·   

닥이 내 구조  

 건축

그  건축

지 량  5  이 0.5m 이상

지 량  5  과 10  이 1m 이상 1.5m 이상

지 량  10  과 20  이 2m 이상 3m 이상

지 량  20  과 50  이 3m 이상 5m 이상

지 량  50  과 200  이 5m 이상 10m 이상

지 량  200  과 10m 이상 15m 이상

3. 내 장소에는 별  4 Ⅲ 1  에 라 보  쉬운 곳에 " 험  

내 장소"라는 시를  지  동  Ⅲ 2  에 라 에 

여 요  사항  게시  게시  여야 다.

4. 장창고는 험  장  용  는 독립  건축  여야 다.

5. 장창고는 지면에  처마 지  높이(이  "처마높이"라 다)가 6m 미만인 



단 건  고 그 닥  지 면보다 높게 여야 다. 다만, 2  는 

4  험 만  장 는 창고  다  각목  에 합  창고  경

우에는 20m 이    있다.

가. 벽· ·보  닥  내 구조   것

나. 출입구에 갑종   것

다. 뢰침   것. 다만, 주 상황에 여 안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

는 그러 지 아니 다.

6. 나  장창고  닥면 (2 이상  구획 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  

닥면  합계)  다  각목  구분에  면  이  여야 다. 이 경

우 가목  험 과 나목  험  같  장창고에 장 는 에는 가목

 험  장 는 것  보아 그에 른 닥면  용 다.

가. 다  험  장 는 창고 : 1,000㎡

1) 1  험   아염소산염 , 염소산염 , 과염소산염 , 과산  

그 에 지 량이 50㎏인 험

2) 3  험   칼륨, 나트륨, 알킬알루미늄, 알킬리튬 그 에 지

량이 10㎏인 험   황린

3) 4  험   특 인 , 1   알

4) 5  험   과산 , 질산에스 르  그 에 지 량이 10

㎏인 험

5) 6  험

나. 가목  험  외  험  장 는 창고 : 2,000㎡

다. 가목  험 과 나목  험  내 구조  격벽  히 구획  실

에 각각 장 는 창고 : 1,500㎡(가목  험  장 는 실  면  

500㎡를 과   없다)

7. 장창고  벽·   닥  내 구조  고, 보  래는 불연재료  

여야 다. 다만, 지 량  10  이  험  장창고 는 2  

4  험 (인 고체  인 이 70℃ 미만인 4  험  외

다)만  장창고에 있어 는 연소  우 가 없는 벽·   닥  불연재

료    있다.

8. 장창고는 지붕  폭 이  출  도  가벼운 불연재료  고, 천

장  만들지 아니 여야 다. 다만, 2  험 (분상  것과 인 고체를 

외 다)과 6  험 만  장창고에 있어 는 지붕  내 구조    

있고, 5  험 만  장창고에 있어 는 당해 장창고내  도를 

 지  여 난연재료 는 불연재료   천장    있다.

9. 장창고  출입구에는 갑종  는 종  , 연소  우



가 있는 외벽에 있는 출입구에는 시  열  있는 자동폐쇄식  갑종

 여야 다.

10. 장창고  창 는 출입구에 리를 이용 는 경우에는 망입 리  여야 

다.

11. 1  험   알칼리 속  과산  는 이를 함 는 것, 2  

험   철분· 속분·마그 슘 는 이  어느 나 이상  함 는 것, 

3  험   질 는 4  험  장창고  닥  이 

스며 나 거나 스며들지 아니 는 구조  여야 다.

12. 액상  험  장창고  닥  험 이 스며들지 아니 는 구조  

고, 당 게 경사지게 여 그 부에 집 를 여야 다.

13. 장창고에  등  납장  는 경우에는 다  각목  에 

합 게 여야 다.

가. 납장  불연재료  만들어 견고   에 고  것

나. 납장  당해 납장  그 부속  자 , 장 는 험  량 등

 에 여 생 는 에 여 안  것   것

다. 납장에는 험  납  용 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 게 는 조 를 

 것

14. 장창고에는 별  4 Ⅴ  Ⅵ  규 에 여 채 ·조명   

를 갖추어야 고, 인 이 70℃ 미만인 험  장창고에 있어 는 내

부에 체  가연  증 를 지붕  출 는 를 갖추어야 다.

15. 장창고에 는 는 「 사업법」에  

에 여야 다.

16. 지 량  10  이상  장창고( 6  험  장창고를 외 다)에

는 뢰침  여야 다. 다만, 장창고  주  상황에 라 안 상 

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뢰침  지 아니   있다.

17. 5  험   룰 이드 그 에 도  상승에 여 분해·  

우 가 있는 것  장창고는 당해 험 이 는 도에 달 지 아니

는 도를 지 는 구조  거나 다  각목  에 합  상 원  

갖춘 통풍장  는 냉 장  등  를 2 이상 여야 다.

가. 상용 원이 고장인 경우에 자동  상 원  어 가동 도  

 것

나. 상 원  용량  통풍장  는 냉 장  등  를 효 게 작동  

 있는 도일 것

Ⅱ. 다 건  내 장소  



내 장소  2  는 4  험 (인 고체  인 이 70℃ 미만인 

4  험  외 다)만  장 는 취 는 장창고가 다 건 인 내

장소  ·구조    Ⅰ 1  내지 4   8  내지 

16  규 에 는 외에 다  각  에 여야 다.

1. 장창고는 각  닥  지면보다 높게 고, 닥면 부  상  닥

(상 이 없는 경우에는 처마) 지  높이(이  " 고"라 다)를 6m 미만  

여야 다.

2. 나  장창고  닥면  합계는 1,000㎡ 이  여야 다.

3. 장창고  벽· · 닥  보를 내 구조  고, 계단  불연재료  

며,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  출입구외  개구부를 갖지 아니 는 벽  

여야 다.

4. 2  이상   닥에는 개구부를 지 아니 여야 다. 다만, 내 구조  

벽과 갑종  는 종  구획  계단실에 있어 는 그러 지 아

니 다.

Ⅲ. 복합용도 건축  내 장소  

내 장소  지 량  20  이  것( 내 장소외  용도  사용 는 부분

이 있는 건축 에 는 것에 다)  ·구조    

Ⅰ 3 , 11  내지 17  규 에 는 외에 다  각  에 

여야 다.

1. 내 장소는 벽· · 닥  보가 내 구조인 건축  1  는 2  

어느 나  에 여야 다.

2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  닥  지면보다 높게 고 그 

고를 6m 미만  여야 다.

3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  닥면  75㎡ 이  여야 다.

4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  벽· · 닥·보  지붕(상 이 

있는 경우에는 상  닥)  내 구조  고, 출입구외  개구부가 없는 

께 70㎜ 이상  철근 크리트조 는 이  동등 이상  강도가 있는 구조  

닥 는 벽  당해 건축  다른 부분과 구획 도  여야 다.

5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  출입구에는 시  열  있는 자동폐

쇄 식  갑종  여야 다.

6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에는 창  지 아니 여야 다.

7. 내 장소  용도에 사용 는 부분    출 에는 상 

효  퍼 등  여야 다.



Ⅳ. 소규모 내 장소  특

1. 지 량  50  이 인 소규모  내 장소  장창고  처마높이가 

6m 미만인 것  장창고가 다  각목에 는 에 합  것에 

여는 Ⅰ 1 · 2   6  내지 9  규  용 지 아니

다.

가. 장창고  주 에는 다  에 는  공지를 보  것

장 는 취 는 험  량 공지  

지 량  5  이

지 량  5  과 20  이 1m 이상

지 량  20  과 50  이 2m 이상

나. 나  장창고 닥면  150㎡ 이   것

다. 장창고는 벽· · 닥·보  지붕  내 구조   것

라. 장창고  출입구에는 시  개   있는 자동폐쇄 식  갑종

  것

마. 장창고에는 창  지 아니  것

2. 지 량  50  이 인 소규모  내 장소  장창고  처마높이가 

6m 이상인 것  장창고가 1  나목 내지 마목  규 에  

에 합  것에 여는 Ⅰ 1   6  내지 9  규  용 지 

아니 다.

Ⅴ. 고인  험  단 건  내 장소  특

1. 고인  험 만  장 는 취 는 단 건  내 장소  장

창고 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    구조가 다  각목  규 에 

합  것  Ⅰ 1 · 2 · 8  내지 10   16  규  용

지 아니 다.

가. 지 량  20 를 과 는 내 장소에 있어 는 별  4 Ⅺ 1  

규 에 여 안 거리를  것

나. 장창고  주 에는 다  에 는  공지를 보  것

장 는 취 는 

험  량

공 지  

당해 건축  벽·  

 닥이 내 구조   

경우

왼쪽란에 는 

경우외  경우

20  이 0.5m 이상

20  과 50  이 1m 이상 1.5m 이상

50  과 200  이 2m 이상 3m 이상

200  과 3m 이상 5m 이상



다. 장창고는 지붕  불연재료   것

라. 장창고  창  출입구에는  는 불연재료나 리    

달고,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에 는 출입구에는 시  열  있는 

자동폐쇄 식  갑종   것

마. 장창고  연소  우 가 있는 외벽에 는 출입구에 리를 이용

는 경우에는 망입 리   것

2. 고인  험 만  장 는 취 는 단 건  내 장소  장

창고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  가 1 가목  규 에  

에 합  것  Ⅰ 1  규  용 지 아니 다.

Ⅳ. 고인  험  다 건  내 장소  특

고인  험 만  장 는 취 는 다 건  내 장소  그  

 구조가 다  각목  규 에  에 합  것에 여는 Ⅰ 1 ·

2 · 8  내지 10   16  Ⅱ 3  규  용 지 아니

다.

가. Ⅴ 1  각목  에 합  것

나. 장창고는 벽· · 닥·보  계단  불연재료  만들고, 연소  우

가 있는 외벽  출입구외  개구부가 없는 내 구조  벽   것

Ⅶ. 고인  험  소규모 내 장소  특

1. 고인  험 만  지 량  50  이  장 는 취 는 내

장소  장창고  처마높이가 6m 미만인 것  Ⅳ 1  나목 내지 마

목  규 에  에 합  것에 여는 Ⅰ 1 · 2   6  

내지 9   16  규  용 지 아니 다.

2. 고인  험 만  지 량  50  이  장 는 취 는 내

장소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것  장창고가 Ⅳ 1  각목  규

에  에 합  것에 여는 Ⅰ 1 · 2 · 6  내지 9

 규  용 지 아니 다.

Ⅷ. 험  질에 른 내 장소  특

1. 다  각목  1에 해당 는 험  장 는 취 는 내 장소에 있

어 는 Ⅰ 내지 Ⅳ  규 에 , 당해 험  질에 라 강 는 

 2  내지 5 에 여야 다.

가. 5  험  과산  는 이를 함 는 것  지 량

이 10㎏인 것(이  "지 과산 "이라 다)

나. 알킬알루미늄등

다. 히드 실아민등

2. 지 과산  장 는 취 는 내 장소에 여 강 는 

 다  각목과 같다.



가. 내 장소는 당해 내 장소  외벽 부  별  4 Ⅰ 1  가목 

내지 다목  규 에  건축  외벽 는 이에 상당 는 공작  

외 지  사이에 부  1에 는 안 거리를 어야 다.

나. 내 장소  장창고 주 에는 부  2에 는  공지를 보

여야 다. 다만, 2 이상  내 장소를 동일  부지내에 인 여 

는 에는 당해 내 장소  상 간 공지  를 동 에 

는 공지  3분  2    있다.

다. 내 장소  장창고   다 과 같다.

1) 장창고는 150㎡ 이내마다 격벽  게 구획  것. 이 경우 

당해 격벽  께 30㎝ 이상  철근 크리트조 는 철골철근 크리트

조  거나 께 40㎝ 이상  보강 크리트 조  고, 당해 장

창고  양  외벽 부  1m 이상, 상부  지붕 부  50㎝ 이

상 돌출 게 여야 다.

2) 장창고  외벽  께 20㎝ 이상  철근 크리트조나 철골철근

크리트조 는 께 30㎝ 이상  보강 크리트 조   것

3) 장창고  지붕  다  각목  1에 합  것

가) 도리 는 래  간격  30㎝ 이   것

나) 지붕  아래쪽 면에는  변  이가 45㎝ 이  강(丸鋼)·

경량 강(輕量形鋼) 등   강 (鋼製)  격자를  것

다) 지붕  아래쪽 면에 철망  쳐  불연재료  도리·보 는 

래에 단단히 결합  것

라) 께 5㎝ 이상,  30㎝ 이상  목재  만든 침 를  

것

4) 장창고  출입구에는 갑종   것

5) 장창고  창  닥면 부  2m 이상  높이에 , 나  벽

면에 는 창  면  합계를 당해 벽면  면  80분  1 이내  

고, 나  창  면  0.4㎡ 이내   것

라. Ⅱ 내지 Ⅳ  규  용 지 아니 다.

3. 알킬알루미늄등  장 는 취 는 내 장소에 여 강 는 

 다  각목과 같다.

가. 내 장소에는 범 를 국      알킬알루미

늄등  안  장소에  조(槽)  끌어들일  있는 를 

여야 다.

나. Ⅱ 내지 Ⅳ  규  용 지 아니 다.

4. 히드 실아민등  장 는 취 는 내 장소에 여 강 는 

 히드 실아민등  도  상승에  험   지   



조 를 강구 는 것  다.

Ⅸ. 출입 역장소  내 장소  특

  「 법」 154조에 른 보 구역, 「항만법」 2조 1 에 른 항만 

는 같  조 7 에 른 항만 후단지 내에  출입   험  

장 는 취 는 내 장소  Ⅰ( 2 는 외 다)  규 에 합  것

 다  에 는  공지(空地)를 보   있다.

장 는 취 는 험  
량

공지  

벽ㆍ   닥이 
내 구조   건축

그  건축

지 량  5  이 0.5m 이상

지 량  5  과 10  이 1m 이상 1.5m 이상

지 량  10  과 20  이 2m 이상 3m 이상

지 량  20  과 50  이 3m 이상 3.3m 이상

지 량  50  과 200  
이

3.3m 이상 3.5m 이상

지 량  200  과 3.5m 이상 5m 이상



[ 표 1] <개정 2005.5.26>

지정과산  내저  안전거리(별표 5 )

저  또는 

취 하는 

험  

최 수량

안 전 거 리

별표 4 Ⅰ제1  가목

에 정하는 것

별표 4 Ⅰ제1  나목

에 정하는 것

별표 4 Ⅰ제1  다목

에 정하는 것

저 창 고

 주 에 

비고 제1

에 정하

는 담 또

는 토제를 

한 경

우

쪽 란 에 

정하는 경

우  

경우

저 창 고

 주 에 

비고 제1

에 정하

는 담 또

는 토제를 

한 경

우

쪽 란 에 

정하는 경

우  

경우

저 창 고

 주 에 

비고 제1

에 정하

는 담 또

는 토제를 

한 경

우

쪽 란 에 

정하는 경

우  

경우

10  하 20m 상 40m 상 30m 상 50m 상 50m 상 60m 상

10  초과
22m 상 45m 상 33m 상 55m 상 54m 상 65m 상

20  하

20  초과
24m 상 50m 상 36m 상 60m 상 58m 상 70m 상

40  하

40  초과
27m 상 55m 상 39m 상 65m 상 62m 상 75m 상

60  하

60  초과
32m 상 65m 상 45m 상 75m 상 70m 상 85m 상

90  하

90  초과
37m 상 75m 상 51m 상 85m 상 79m 상 95m 상

150  하

150  초과
42m 상 85m 상 57m 상 95m 상 87m 상 105m 상

300  하

300  초과 47m 상 95m 상 66m 상 110m 상 100m 상 120m 상

비 고

1. 담 또는 토제는 다  각목에 적합한 것 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수량

 5 하  지정과산  내저 에 하여는 당해 내저  

저 창고  벽  께 30㎝ 상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

트조  만드는 것  담 또는 토제에 신할 수 다.

가. 담 또는 토제는 저 창고  벽 터 2m 상 어진 에 

할 것. 다만, 담 또는 토제  당해 저 창고  간격  당해 내저

 공지  비  5  1  초과할 수 없다.



나. 담 또는 토제  는 저 창고  처마  상  할 것

다. 담  께 15㎝ 상 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

께 20㎝ 상  보강콘크리트블 조  할 것

라. 토제  경사  경사도는 60도 미만  할 것

2. 지정수량  5  하  지정과산  내저 에 당해 내저  

저 창고  벽  제1  단  규정에 한 조  하고 주 에 제1  

각목  규정에 한 담 또는 토제를 하는 에는 별표 4 Ⅰ제1  가목

에 정하는 건축  등 지  사  거리를 10m 상  할 수 다.



[ 표 2] <개정 2005.5.26>

지정과산  내저  보 공지(별표 5 )

저  또는 취 하는 

험  최 수량

공지  비

저 창고  주 에 비고 

제1 에 담 또는 토제를 

하는 경우

쪽란에 정하는 경우 

 경우

5  하 3.0m 상 10m 상

5  초과 10  하 5.0m 상 15m 상

10  초과 20  하 6.5m 상 20m 상

20  초과 40  하 8.0m 상 25m 상

40  초과 60  하 10.0m 상 30m 상

60  초과 90  하 11.5m 상 35m 상

90  초과 150  하 13.0m 상 40m 상

150  초과 300  하 15.0m 상 45m 상

300  초과 16.5m 상 50m 상

비 고

1. 담 또는 토제는 다  각목에 적합한 것 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수량  

5  하  지정과산  내저 에 하여는 당해 내저  저

창고  벽  께 30㎝ 상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

 만드는 것  담 또는 토제에 신할 수 다.

가. 담 또는 토제는 저 창고  벽 터 2m 상 어진 에 

할 것. 다만, 담 또는 토제  당해 저 창고  간격  당해 내저

 공지  비  5  1  초과할 수 없다.

나. 담 또는 토제  는 저 창고  처마  상  할 것

다. 담  께 15㎝ 상 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

께 20㎝ 상  보강콘크리트블 조  할 것

라. 토제  경사  경사도는 60도 미만  할 것

2. 지정수량  5  하  지정과산  내저 에 당해 내저  저 창고

 벽  제1  단  규정에 한 조  하고 주 에 제1  각목  규정에 

한 담 또는 토제를 하는 에는 그 공지  비를 2m 상  할 수 다.


